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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국



Ⅰ. 일 반 현 황
조직․인력 6과 34팀 233명/228명 (정/현원)

재 무 국 (’18. 6. 30. 기준)

재 무 과
(6팀)

정49/현47

자산관리과
(5팀)

정23/현20

계약심사과
(7팀)

정43/현44

세 제 과
(5팀)

정28/현28

세 무 과
(6팀)

정55/현54

38세금징수과
(5팀)

정35/현35

※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 별도(재무과 2, 38세금징수과 6)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

자 산 관 리 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A)

2017년도
(B)

‘17년 예산액 대비 증감
금액(C=A-B) 증감률(C/B)

계 17,704,559 16,148,381 1,556,178 9.6

시 세 17,096,474 15,555,376 1,541,098 9.9
세 외 수 입
( 시 전 체 )

608,085
(1,285,052)

593,005
(1,162,084)

15,080
(122,968)

2.5
(10.6)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 내역

금 액 비 율

계 2,322,772 2,270,883 49,586 2.2%

인 력 운 영 비
( 통 합 편 성 ) 710,652 676,514 34,138 5.0%

기 본 경 비 1,986 1,910 76 4.0%

사 업 비 116,561 103,814 10,444 10.1%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2,191 1,915 275 14.4%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94,973 83,343 11,150 13.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7 79 18 22.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953 112 17 15.5%

시세입 목표달성 9,727 10,282 △556 △5.4%

조세정의 실현 7,621 8,082 △461 △5.7%

타 기 관 지 원 1,493,573 1,488,645 4,928 0.3%

자치구 교부금(재정보전금) 1,128,175 1,110,656 17,519 1.6%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361,354 377,990 △16,636 △4.4%

출연금 4,044 - 4,044 -

재 산 현 황 ( 市 )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58,323 104,635 57,296 9,930

행 정 재 산 56,152 103,269 2,629 4,768

일 반 재 산 2,171 1,366 54,667 5,162



Ⅱ.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신뢰받는 재무행정으로 경제시정 구현 

정
책
과
제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실
천
과
제

 1.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3. 정부 재정분권 강화 정책 적극 대응

 4.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선 및 비과세 ․ 감면 축소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1. 효율적 시금고 지정·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

 2.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제공

 3.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4. 주요 사업 추진 시「사전 세무컨설팅」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1.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 ․ 신속발주 지원

 2. 민·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

 3. 공공계약의 전문성 ․ 청렴성 강화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1. 시 필요재산 적극 취득 및 효율적 관리 

 2.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한 수익성 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4.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1.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1-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1-3 정부 재정분권 강화 정책 적극 대응

1-4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선 및 비과세 ․ 감면 축소



1-1 市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부동산·경제동향 등 세입여건 분석과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통한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목표 달성

 ’18년 시세 세입목표 : 17조 965억원(전년대비 1조 5,411억원 증가)

 추진 실적(’18.5월 현재) : 징수액 8조 1,750억원(진도율 47.8%)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 A )

징수액
( B )

진도율
(B/A)

’17년 동기
(점유비) (점유비) 징수액 진도율

계 170,965 (100.0) 81,750 (100.0) (47.8) 71,188 (45.8)

취 득 세 43,946 (25.7) 23,749 (29.1) (54.0) 19,792 (49.4)

지방소득세 48,483 (28.4) 35,291 (43.2) (72.8) 30,123 (71.2)

자 동 차 세 11,016 (6.4) 5,204 (6.4) (47.2) 4,434 (42.0)

지방소비세 12,127 (7.1) 7,091 (8.7) (58.5) 6,457 (61.1)

기 타 시 세 55,393 (32.4) 10,415 (12.7) (18.8) 10,382 (19.9)

○ 경제동향 및 정부정책 등 세입여건 분석 및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

- 정부 부동산 정책, 국세 동향, 민간소비 및 이자율 등 경제여건 분석

- 세목별 징수여건 분석, 월별 징수목표 등을 고려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

○ 세입징수 목표 달성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등 징수 실효성 제고

- 정보 공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개최(연1회 → 반기)

○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 및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정기분 과세전 세원누락 방지, 시 및 인재개발원을 통한 직무교육, 토론회 등

○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정기분 과세시, 신고납부시 등에 적극 납부 홍보

- 홍보포스터, 보도자료,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납부 홍보

 향후 계획

○ 납부 홍보 지속추진 : 정기분 과세시(7월, 8월, 9월, 12월), 신고분은 신고시

○ 세입여건 변화 등에 따른 세입징수 대책회의 개최 : ‘18.10 ~



1-2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징수율 향상 도모

 ’18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 : 2,366억원

○ ’17년 목표 2,332억원 대비 33억원(1.5%) 증가

 추진 실적(’18.5월 현재) : 징수액 1,281억원(진도율 54.1%)

○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선제적 징수활동 시행

- 과세단계부터 체납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송달 및 조기 채권확보 철저

- 법인 및 2억 이상 고액체납 시세 별도관리 전담팀 운영 등 체납 징수방식 개선

○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상습 체납차량 집중정리로 징수활동 강화

-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강제견인 강화

- 시·구·경찰청 합동단속 정례화 추진(5월, 10월) 및 상습체납 압류차량 공매정리 확대

○ 시·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 및 체납징수협력 강화

-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 운영, 체납징수 우수사례·노하우 등 공유

○ 고액·상습 체납자「은닉재산 신고제」운영 활성화

- 「은닉재산 제보센터」전담창구 지속 운영 및 시민홍보 강화 등 참여 확대

○ 징수실적 및 노력도에 비례한 포상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등 연계․반영

 향후 계획

○ ’18년도 하반기 시세 체납징수 중점 추진 : ’18.9~12월

○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및 가택수색,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 : 연중



1-3 정부 재정분권 강화정책 적극 대응

정부 공약사항인 재정분권 강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시의 실질적 재정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추진 배경

○ 정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발표(’17.7.)

- 현재 국세․지방세비율8:2를단기적7:3 거쳐장기적6:4 수준까지개선(국정과제75번)

○ 정부 헌법 개정안 발표(’18.3.22)

- 지방재정 확충 근거 및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으로 지방세 과세자주권 강화(제124조)

 정부동향 및 부처입장

○ 지방분권위원회 내 범정부 재정분권 TF 구성(’17.11.)

- TF는 기재부, 행안부, 지방협의체, 전문가로 구성, 매주 비공개 회의 진행

※ TF안을 당초 4월중 발표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

○ 정부 TF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 입장 차이 존재

- 행안부는 국세의 지방 이양, 기재부는 기존 이전재원의 지방세 전환에 중점

 우리시 대응 방향

○ 재정분권의 기본원칙 견지(지방 재정자주권확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지자체주도의지방재정조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고려한실행계획수립

〈 그동안 추진내용 〉

‣「재정분권 TF」재무국․기조실 공동 운영(’17.8월~)

‣ 서울특별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기조실) 등 지속 수행

※재정분권은지방분권의한축이므로기조실에서총괄하고, 세제분야는재무국이공동대응

 향후 계획

○ 정부안 발표 시기에 맞춰 기조실과 협조하여 市 차원 대응 : ’18.7월~



1-4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및 비과세․감면 축소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제도개선 건의로 세원발굴은

물론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정 축소 등 세입확충 도모

 추진 방향

○ 자주 세원 증대 및 지방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조정

 추진 실적

① (세원발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환원 등 세원확대 추진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별소비세 등 세원확대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진행(’18.1월~)

② (법령개정)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 ’18.2월

- 고액주택 상속 취득 시 세율특례 적용 강화

- 해외 거주기간 중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소멸시효 정지 신설

- 아동보육 등 지원을 위한 아동 일시보호시설 등 감면 개선

③ (감면축소)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단계적 축소·유지

- 단기적(‘18년) 13% 이하, 장기(’20년) 10% 이하로 축소 추진

- 일몰예정 조문은 원칙적 종료, 경제활성화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시

감면율과 감면기간 축소 등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18년 행안부 주관 지방세감면통합심사(5, 6월)에 참여하여 우리시 의견 개진

 향후 계획

○ 지방세제 및 감면 개정(안) 입법예고(행안부) : ’18.7~8월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행안부) : ’18.10~12월



세무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세 제 과 1,130,112,754 87,492,438 87,492,438 7.7 7.7 1,130,112,754 100.0

재정보전금 1,128,175,000 85,608,381 85,608,381 7.6 7.6 1,128,175,000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104,400 54,753 54,753 52.4 52.4 104,400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000 10,000 10,000 100.0 100.0 10,000 100.0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823,354 1,819,304 1,819,304 99.8 99.8 1,823,354 100.0

세 무 과 369,673,524 267,048,808 265,291,218 72.2 71.8 369,649,620 99.9

시세징수교부금 361,354,080 259,334,283 259,334,283 71.8 71.8 361,354,080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31,000 216,618 216,618 40.8 40.8 531,000 100.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87,000 141,269 141,269 75.5 75.5 187,000 1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18,000 18,000 60.0 60.0 30,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25,776 25,776 19.8 19.8 130,000 10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5,000,000 100.0 100.0 5,0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409 1,496,000 352,000 94.8 22.3 1,564,100 99.2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5,165 43,000 10,750 95.2 23.8 44,050 97.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
영 및 유지보수

818,870 773,862 192,522 94.5 23.5 809,390 98.8

38세금징수과 7,621,032 2,814,933 2,692,167 36.9 35.3 7,243,200 95.0

시세입및체납징수활동강화 2,219,432 560,268 437,502 25.2 19.7 1,887,610 85.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100,890 2,125,472 2,125,472 41.7 41.7 5,100,890 10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200 13,200 13,200 100.0 100.0 13,2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7,510 115,993 115,993 40.3 40.3 241,50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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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효율적 시금고 지정·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고, 시금고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계인수 철저로 안정적 금고운영

 차기 시금고 운영 개요

○ 금고은행 : 신한은행(1금고:일반·특별회계) ·우리은행(2금고: 기금)

○ 운영기간 : 2019. 1. 1 ~ 2022. 12. 31(4년)

○ 약정조건

- 금 리 : 공금예금(신한 1.52%, 우리 1.71%)

정기예금(신한 2.37%, 우리 2.38%) * ‘18년6월기준12개월약정시

- 출 연 금 : 총 4,115억(신한 3,015억, 우리 1,100억)

○ 자금규모 : 33조~35조원 ※ ’18년예산33조(일반22조, 특별9조, 기금2조)

○ 금고기능

- 세입업무 : 서울시 세입금 수납처리 및 금융결제원 수납센터 역할

- 지출업무 : 일반 특별회계 기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관리

- 자금관리 : 지급준비금은 공금예금,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

 추진 경위

○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8. 3~4월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지정 대상기관 선정 : ’18. 5월

○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 : ’18. 6.18

○ 시금고 선정관련 자치구 재무과장 회의 개최 : ’18. 6.22

○ 전산시스템인계인수및안정적구축을위한 T/F 구성·운영 : ’18. 6월~

 향후 계획

○ 시금고 인수인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 ’18. 7월~

  ※ 2019.1.1일부터 전산시스템 정상 운영



2-2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제공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 우수

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서민 경제활동 지원사업 추진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마을세무사) 확대운영
 운영 개요

○ 사업내용 :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와 마을(동)을 연결,

시민들에게 세무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 활동인원 : 241개동 246명(’17)→ 358개동 331명(’18)

 추진 경과

○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한 지자체 최초 민관세정협력사업 시행(’15.1.)

    - 총 상담(’15~’17) : 9,959건(’15년 2,168건, ’16년 3,749건, ’17년 4,042건)

○ 서울시 사례 벤치마킹, 마을세무사 제도 전국 확대 시행(’16.6. 행안부)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제정·시행(’17.3.)

 추진 실적

○ 마을세무사 규모 확대로 대시민 세무상담서비스 기반 확대

- 시민의 상담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운영 동 및 세무사 확충(246명→ 331명)

○ 생활현장을 찾아가는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운영 강화
- 노인복지관 등 현장상담이 필요한 소외계층 관련 기관 방문 상담

- ‘찾아가는 서울시청’(신속행정담당관)에 참여, 복지사·법무사 등과 협업 현장상담

○ SNS 등 영상매체와 시․자치구가 연계하는 다각적 홍보 및 소통 강화

- SNS(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옥외전광판, 세금고지서, 찾아가는 응답소 등

 향후 계획

○ 제3기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및 현장 방문상담 실시 : 연중

○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day 개최(활동사례 공유 및 간담회) : ’18.10월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속 지원
 사업 개요
○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해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 소액 금융자산, 장기 미운행 차량, 실익 없는 장기압류 채권 등 압류해제

 추진 실적(’18.5월 현재)

○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회생 지원 : 462명, 체납액 14억원

○ 장기압류 채권 등 압류 해제 : 5,564명, 체납액 185억원

 향후 계획
○ 영세사업자 등록 신용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해제, 체납처분 유예

- 분납이행서 등을 통한 납부의지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

○ 경제적 재기를 위해 소액예금,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 압류해제

- 150만원 미만 금융재산, 11년 이상 승용 · 12년 이상 화물 자동차 등

○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채권 및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압류해제

우수 희망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강화
 사업 개요
○ 희망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 희망기업을 발굴 ·홍보함

으로써 우수 희망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및 지원 강화
※ 희망기업 :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등

 추진 실적
○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지속적 확대 및 실적관리 강화
- 목표 : 4조7,810억원(’16년)→ 5조9,776억원(’17년)→ 6조4,856억원(’18년 예상)

- 목표설정에서 관리까지 소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등)과 체계적 역할분담 ·수행

○「희망구매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 및 참여 홍보
- 만족도 조사 내용 등 매뉴얼 제작 및 서울계약마당 내 조사 시스템 구축

 향후 계획
○ 희망구매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18. 7월～

○ 만족도 우수 희망기업 대상 판로확대 및 지원강화 : ’18. 8월～



2-3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추진 배경

○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차량 또는 리스차량 등

본인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차량도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등 조례

규정과 실제 운영상 차이 발생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상 본인소유 차량만 면제 대상임

○ 모범납세자 선정시 타시도 지방세 체납자도 제외하고 있으나, 조례

에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 필요

〈 모범납세자 등 선정 〉

▸ 모범: 최근10년간체납없이, 매년2건이상지방세, 8년간납기내납부(’18년223천명)

▸ 유공 : 모범납세자중市재정운영에공적이있어자치구추전받아선정(’18년 191명)

 추진 실적

○ 본인 소유 외 실제 이용 차량도 주차요금 면제토록 조례 규정 명확화

- 유공납세자 지원 취지 고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실제 본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면제

* 본인이 장애 등 사유로 운전곤란 시 가족차량 이용, 경비 절감 등 리스차량 이용

○ 타시도 지방세 체납분까지 반영하여 모범납세자 선정토록 요건 개선

-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향후 계획

○ 모범납세자 조례 개정 방침 수립 : ’18. 7월

○ 심의회 안건상정 및 개정안 의회 제출 : ‘18.11월



2-4 주요 사업 추진 시「사전 세무컨설팅」서비스 제공

시책사업 준비 단계부터 조세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뒷받침

 추진배경

○ 시책사업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필요

※ 민간기업은 사업추진 시 세금 관련 제반법률 및 세금부담 부분 필수 검토

○ 市 시책사업 추진 시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추징 사례 발생

취득세를 감면받은 민간어린이집이 시 정책에 동참하여 2년 이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결정으로 민원 발생

 추진 내용

○ (컨설팅 주요내용) 시책사업 수립 단계부터 국세․지방세 관련 과세여부

자문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 지원과 사후 조세불복 자문

- 취득세 등 지방세와 부가세 등 국세에 대해 ’18.2월부터 자문 개시

○ (컨설팅 상시화) 세무컨설팅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전 부서

신규·민간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세무컨설팅 실시

컨설팅 의뢰 세 무 컨 설 팅 컨설팅 결과 통보

사업부서 → 세제과
세제과 자체 검토(1차)
세제과 · 사업부서 합동 검토(2차) 

세제과 → 사업부서

 향후 계획

○ 전 부서 대상 컨설팅 수요조사 및 컨설팅 시행 : ’18. 연중

○ 세무전문인력 선발 배치(임기제 1명) : ’18. 7월~

○ 세무컨설팅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 ’18. 12월



재무행정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재 무 과 1,810,040 1,224,465 1,185,206 67.6 65.5 1,784,923 98.6

물품구매및재무관리효율화 1,539,418 1,026,715 1,009,056 66.7 65.5 1,525,044 99.1

2017회계연도결산업무추진 230,569 157,697 136,097 68.4 59.0 219,826 95.3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3 40,053 40,053 100.0 100.0 40,053 100.0

세 제 과 4,059,387 1,976,449 1,976,449 48.7 48.7 4,059,387 100.0

마을세무사 운영 15,400 10,900 10,900 70.9 70.9 15,400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4,043,987 1,965,549 1,965,549 48.6 48.6 4,043,987 100.0

세 무 과 1,407,060 320,138 289,543 22.8 20.6 1,323,134 94.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165 115,051 84,456 14.1 10.4 730,239 89.7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82,254 17,287 17,287 9.5 9.5 182,254 10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10,641 187,800 187,800 45.7 45.7 410,641 100.0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3-1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 ․ 신속발주 지원

3-2 민·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

3-3 공공계약의 전문성 ․ 청렴성 강화



3-1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향상․신속발주 지원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으로 적정 원가산정과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제도개선 개요: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매뉴얼 제정('18.1.~2.)

○ 절차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 사업소·자치구별 분산발주하는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심사 실시

- 심사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면제 확대 (절감률2%미만⇒ 3%미만등)

○ 심사효율화 및 적정원가 산정 등 건설공사 품질 제고

-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 통합 운영 (50억원 이상 공사)

- 설계단계에서 ‘맞춤형 설계자문’ 실시 (전년도 15% 이상 절감사업 등 18개사업)

 추진 실적

○ 심사절차 간소화로 공사분야 심사기간 4.5일 단축(10.0일 ⇒ 5.5일), 신속발주 지원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155건,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 통합실시 5건 등

○ 원가계산 역량 지원 등을 통한 설계의 품질 향상

- 맞춤형 설계자문(7건), 원가계산 교육(15회 891명) 등으로 설계보완율 16% 감축

 계약심사 제도개선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18. 5.1. ~ 6. 8, 354명)

∘ 응답자의 92%가 제도개선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

∘ 다만, 처리기간 만족도(84%) 및 발주부서와의 소통 만족도(83%)는 보다 보완할 필요

 향후 계획

○ 일괄신청 통합심사·맞춤형 설계자문 등 절차간소화 방안 확대 실시 : '18. 7월

○ 하반기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추가 개선방안 마련 : '18.12월



3-2 민·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

지나친 원가절감 위주의 계약심사 방식 탈피, 민․관․연 협업방식으로

안전․품질 향상을 지향하는 원가산정 기준 보완

 현황

○ 정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등에 대해 '11년부터 서울형품셈(88건) 개발·운영 중

- '17년말까지 서울형품셈을 활용하여 총 506억원의 원가를 절감, 재정건전화에 기여

○ 안전․시공 품질 향상 차원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한 기존 서울형품셈

재검증 및 신규 품셈 개발 등 개선 필요

 추진 실적

○ 서울형품셈 신규개발 계획 수립 ('18.5.31)

-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전환, 서울형품셈의 실효성 제고

구 분 종 전 개  선

과제발굴 계약심사 과정에서 자체 발굴 건설 관련 협회 등 현장의견 반영 중심

개발절차 공무원 발굴 + 전문가 자문 민·관 합동 개발 + 전문가 자문

-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음에도 원가산정 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신규 개발

※ 5개분야(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 13개 품셈 신규 개발 중

○ 기존 품셈(88건) 보완을 위한 민 관 합동 TF」구성․운영 ('18.6.14)

- 건설관련 협회․발주부서․계약심사 전문관 등이 참여하여 4개 분과 47명으로 구성

- 품셈검증 기준 평가방법 등 정립,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보완 등 조치 예정

 향후 계획

○ 기존 서울형품셈(88건) 검증․평가 마무리 : ’18. 8월

○ 신규 품셈 개발 완료 및 보급 : ’18.12월



3-3 공공계약의 전문성 ·청렴성 강화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공

계약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계약 관련 시민만족도 제고

 추진 방향

○ 공개경쟁 계약 문화 정착 및 서울시·계약상대자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 계약의 일관성·신속성 제고를 위한 계약담당공무원 전문가화

 추진 실적

○ 사업소 계약담당 직무역량 강화 지원(’17.3월~)

- 사업소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법령 설명 등 직무교육 실시(2회 132명)

- 재무과․사업소 계약담당자간 멘토링을 통한 정보공유 및 상담 지원(10개 그룹)

○ ’18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재무회계규칙 개정, ‘18.1월~)

- (기존)최대 4천만 원 ⇒ (‘18년)최대 2억 원

○ 경희대「공공계약 전문가 양성과정」2차 과정

개설․운영(’18.6월)

- 본청·사업소 계약 담당 공무원(17명)대상, 총 15시간 교육

※ ‘17년 1차 과정실시 : 22명 수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계약실무과정」신규 개설추진

- 시·구·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판례 및 쟁점사항 중심으로 연 1회 교육

※ 4과목, 14시간 운영

 향후 계획

○ 사업소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18. 9월

○ 서울시 인재개발원「계약실무과정」개설 및 운영 : ’18.10월

<공공계약 전문가 양성 과정>



계약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재무과 380,610 306,220 160,980 80.5 42.3 368,073 96.7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484 8,900 8,900 43.4 43.4 20,095 98.1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8,000 52,320 52,320 53.4 53.4 98,000 10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126 245,000 99,760 93.5 38.1 249,978 95.3

계약심사과 97,020 44,500 44,500 45.9 45.9 87,466 90.2

계약심사 업무추진 61,150 32,500 32,500 53.1 53.1 54,824 89.7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12,000 12,000 33.5 33.5 32,642 91.0



4.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4-1 市 필요재산 적극 취득 및 효율적 관리

4-2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4-1 市 필요재산 적극 취득 및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 추진 시 필요한 부지를 시 소유로 확보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지원하고, 시유지 집단화 및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재산관리 도모

 사업 개요

○ 기동본부, 잠실운동장및임정기념관부지등소유권정리로주요사업적극지원

- (國)동대문 기동본부 ↔ (市) 서초소방학교 적선동주차장 부지 소유권 정리

- 잠실운동장 부지(잠실동 10) 내 기재부 소유지분 취득을 위한 소송 추진

- (市)임정기념관 건립부지 ↔ (國) 중랑물재생센터 등 시 청사점유지 교환

○ 주요시설 내 산재된 시유지 집단화로 재산가치 제고 및 관리효율화 실현

- 축척 지목 등이 달라 합병하지 못했던 시유지를 확정측량을 통해 단일필지로 정리

○ 부동산 전문기관 활용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별 적정 관리방안 마련

- 대부 중인 토지 점유토지 등 전수조사하여 매각가능 재산 발굴등 활용방안 수립

 추진 실적

① (주요재산취득)기재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간 전략적 협상을 통한 협의 추진

- 동대문 기동본부 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경찰청과 대체부지 등 협의 중

- 잠실운동장 부지 취득을 위한 절차 진행(’17.12 우리시 제소, ’18.5.1차 변론)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교환으로범국민적 국가사업 적극 지원(’18.6교환계획수립)

② (시유지집단화)사업계획 수립 및확정측량 협의 등집단화 본격 착수(’18.5.)

- 창포원생태공원 등 ’18년 사업추진 대상지 4개소 선정 및 현장 정밀 조사

③ (정밀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용역계약 체결(’18.4.~6.)

※ 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기간 : ’18.6~12월

 향후 계획

○ 기동본부 및 잠실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한 기관간 협의 강화 : ’18.7월~

○ 측량, 공부정리 및 매입․교환 등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 : ’18.7월~

○ 2018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사업 추진 : ’18.7월~



4-2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매각대상 시유재산을 적기에 매각하고,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및 위탁관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 재정확충 기여

 사업 개요

○ 매각 대상 시유재산의 적기 매각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제고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공개매각 추진

-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지 및 보존부적합 시유지 적기 매각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독촉 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효율적 재산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내실화

〈 시유재산 위탁관리 개요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기간 : ’18.7.1.~’21.6.30.(3년)
 위탁사무 : 시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  위탁재산 : 일반재산1,080필지, 404천㎡

 추진 실적

○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내 시유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부지 매각 추진

- 고덕․강일지구 275억원(’18.5), 원지동 의료시설부지 2차분납금 288억(’18.3) 등

- 2018년 제1차 공개매각 추진(’18.4) : 낙찰 2건, 126.3㎡, 513백만원

○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18.4.)

-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체납실태 분석 및 징수실적 평가

○ 시유재산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18.6.30)에 따른 재위탁 기관 선정

- 시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성과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8.1.~5.)

 향후 계획

○ 보존부적합 시유지 공개매각 추진 : ’18.7월~

○ 기관별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 점검 분석 : ’18.7월~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유재산 위탁 관리 처분 실적 정산 : ’18.9월



재산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8.6.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자산관리과 94,972,913 90,495,822 90,265,244 95.3 95.0 94,948,506 100.0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90,737,647 88,675,754 88,663,754 97.7 97.7 90,737,647 10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809,859 1,419,068 1,418,740 37.2 37.2 3,809,859 100.0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407 401,000 182,750 94.3 94.3 401,000 94.2



Ⅳ.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전망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18.5.30. 기준)

구 분 ’18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진도율
(C/A*100)

’18년말 수납예상액

수납액(D) 징수율(%)
(D/A*100)

계 17,704,559 9,413,866 8,293,857 46.8 17,655,214 99.7

시 세 17,096,474 9,290,357 8,174,982 47.8 17,477,800 102.2

세 외 수 입 608,085 123,509 118,875 19.5 177,414 29.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18.6.30. 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합 계 2,322,772,489 785,879,259 782,891,458 33.8 33.7 2,294,499,795 98.8

사업예산(계) 1,610,134,340 451,723,773 449,397,745 28.1 27.9 1,609,577,063 99.9

재 무 과 2,190,650 1,530,685 1,346,186 69.9 61.5 2,152,996 98.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539,418 1,026,715 1,009,056 66.7 65.5 1,525,044 99.1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0,569 157,697 136,097 68.4 59.0 219,826 95.3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053 40,053 40,053 100.0 100.0 40,053 10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484 8,900 8,900 43.4 43.4 20,095 98.1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8,000 52,320 52,320 53.4 53.4 98,000 10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126 245,000 99,760 93.5 38.1 249,978 95.4

자산관리과 94,972,913 90,495,822 90,265,244 95.3 95.0 94,948,506 99.9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90,737,647 88,675,754 88,663,754 97.7 97.7 90,737,647 10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809,859 1,419,068 1,418,740 37.2 37.2 3,809,859 100.0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407 401,000 182,750 94.3 43.0 401,000 94.2

계약심사과 97,020 44,500 44,500 45.9 45.9 87,466 90.2

계약심사 업무추진 61,150 32,500 32,500 53.1 53.1 54,824 89.7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12,000 12,000 33.5 33.5 32,642 91.0



구 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세 제 과 1,134,172,141 89,468,887 89,468,887 7.9 7.9 1,134,172,141 100.0

재정보전금 1,128,175,000 85,608,381 85,608,381 7.6 7.6 1,128,175,000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4,043,987 1,965,549 1,965,549 48.6 48.6 4,043,987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4,400 54,753 54,753 52.4 52.4 104,400 100.0

마을세무사 운영 15,400 10,900 10,900 70.8 70.8 15,400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000 10,000 10,000 100.0 100.0 10,000 100.0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823,354 1,819,304 1,819,304 99.8 99.8 1,823,354 100.0

세 무 과 371,080,584 267,368,946 265,580,761 72.1 71.6 370,972,754 99.9

시세징수교부금 361,354,080 259,334,283 259,334,283 71.8 71.8 361,354,080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31,000 216,618 216,618 40.8 40.8 531,000 10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165 115,051 84,456 14.1 10.4 730,239 89.7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82,254 17,287 17,287 9.5 9.5 182,254 100.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87,000 141,269 141,269 75.5 75.5 187,000 10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10,641 187,800 187,800 45.7 45.7 410,641 10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18,000 18,000 60.0 60.0 30,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000 25,776 25,776 19.8 19.8 130,000 10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5,000,000 100.0 100.0 5,0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409 1,496,000 352,000 94.8 22.3 1,564,100 99.2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5,165 43,000 10,750 95.2 23.8 44,050 97.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18,870 773,862 192,522 94.5 23.5 809,390 98.8

38세금징수과 7,621,032 2,814,933 2,692,167 36.9 35.3 7,243,200 95.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
화 2,219,432 560,268 437,502 25.2 19.7 1,887,610 85.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
치업무 지원 5,100,890 2,125,472 2,125,472 41.7 41.7 5,100,890 10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
동워크숍 13,200 13,200 13,200 100.0 100.0 13,2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7,510 115,993 115,993 40.3 40.3 241,500 84.0

행정운영경비(계) 712,638,149 334,155,486 333,493,712 46.9 46.8 684,922,732 96.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10,651,733 333,307,746 332,662,098 46.9 46.8 682,936,316 96.1

기본경비 1,986,416 847,740 831,615 42.7 41.9 1,986,416 100.0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1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1 12 19 - -

시정· 처리요구사항 23 7 16 - -

건 의 사 항 5 2 3 -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징수에 전력을 다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세 체납액(현년도 포함)이 1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및 적정 수준의 결손처분 시행으로

체납규모 1조원 미만 유지에 역량 집중

- 체납액: ’15년13,025억원 → ‘16년12,299억원 → ‘17년11,249억원

◦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으로 조세정의 구현

- 총력징수「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구성

- 상·하반기 특별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 징수방식 개선(별도 고액체납전담팀 운영 등)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체납자 가택수색 및 언론홍보,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일제 실시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합리적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 ’18년도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 체납자 고발 추진계획 수립: ’18.5월

□ 향후계획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4월, 10월

◦ 체납정리 중점 정리기간 운영: ’18.5~6월, 10~11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18.3월, 10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8.11월
○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고 있음.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무국 외부강의 운영 개선방안수립·시행: ‘17.12.15.

- 외부강의 횟수 제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외부강의 사전신고 확행

- 주말 및 근무 시간 외를 이용한 외부강의 권고

◦ 재무국 외부강의 운영 개선방안 교육 실시 : ‘18.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 체납 관련 뚜렷한

해소 방안을 마련 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도입․시행

- ’18.1.29.부터 38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실시

◦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 단계부터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을 방지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한

외국인 납세 풍토 조성

□ 향후계획
◦ 외국인 지원시설(다문화센터, 외국인고용지원센터 등)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모임 시 지방세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집중홍보

○ 영세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영세 사업자가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업재기가

가능하도록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제 조치 해제 지원

- 신용불량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제한 보류 등

- 장기 압류 소액예금 및 차령 초과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 장기 압류 무체재산권 및 일반채권 중 실효성 없는 채권 해제

-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지원 전(前) 사전상담을 통해

납부의지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분납계획서 징구)

※ 분납 미이행시, 납부독려 강화 및 즉시 행정제제 조치

□ 향후계획

◦ 영세 체납자에 대한 지원 지속 시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과태료, 과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현황 및 추진내용
○ 우리시의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율(59.5%) 및 과징금 징수

율(48.6%)은 전국 평균징수율(과태료 57.4%, 과징금

44.5%)에 비하여 높은 편임

○ 과태료, 과징금은 조세채권에 비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회의를 통한 시·자치구 총력 징수

- 세외수입교육, 운영실적 평가, 지도점검 강화 등

□ 향후계획

○ 세외수입 특별대책 회의 추진: ‘18. 5.17.

○ 세외수입담당직원 교육: ‘18.5월, 6월. 11월

○ 세외수입 지도점검: ‘18.5~6월, 11~12월

○ 세외수입 운영 실적평가: ‘18.9~11월

○ 세외수입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18.12월

○ 두 차례에 걸친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인하여 매년

평균 5천억원의 막대한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13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는 ’15~’16년 매수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유관

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16.9.)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15.7, ’17.12.) 등 법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개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음.

◦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하며,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료가

발생한 것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전자고지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시민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으므로, 전자

납부 시민의 계좌에 마일리지

전액을 이체해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자고지 및 납부 시 건당 500원 또는 1,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 불우이웃돕기 기부,

본인계좌 송금 등이 가능함.

○ 다만, 마일리지 소유자에게 직접 계좌 송금하는 방법은 납세

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납세자의 마일리지

사용방법 선택에 제한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전자납세자 모두에게 ETAX · STAX 등을 통해 년 3회 이상

(문자 3회, 이메일 3회) 안내하여 마일리지 소멸 최소화

○ 시효결손에 대한 객관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손검토위원회 구성 등

절차 마련 필요.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효결손 처분위원회’를 통한 시효 결손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는 가능하나, 시효결손은 이미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손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된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실익이 없음.

□ 향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사는 물론, 가족명의 은닉재산,

위장이혼 등 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시효소멸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렌터카 관련 서울시의

세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기렌터카 차고지 감면비율 상향(70% → 90%) 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건의:’17.3월, ’18.1월(→국토부)

◦ 도시철도공채 매입면제 추진(3% → 0%)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안 발의:’17.7월(김용석의원)

- 시의회 교통위원회 미상정: ’17.9월~

◦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 개정(소유자 → 이용자) 건의

- 지방세법 개정 건의: ’17.6월(→행안부)

- 자동차등록규칙상 사용본거지 개정 건의 :’17.11월(→국토부)

- 중앙-지방간 정책협의회 건의: ’17.12월(→행안부)

□ 향후계획
◦ 법령 개정 지속 건의 : 연중

◦ 도시철도공채조례 공채 매입율 조정 검토․협의 : 연중

○ 2016년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이 1조 2,299억원
인 바,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체납규모의 지속적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체납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

◦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총력징수「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구성

- 상·하반기 특별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 징수방식 개선(별도 고액체납전담팀 운영 등)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체납자 가택수색및언론홍보 강화,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일제 실시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원

◦ ’18년도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 체납자 고발 추진계획 수립: ’18.5월

□ 향후계획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4월, 10월

◦ 체납정리 중점 정리기간 운영: ’18.5~6월, 10~11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18.3월, 10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8.1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유공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

대로 유공납세자 본인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 가능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관련 조례와 맞지 않는다는데 동의함.

- 개인 : 본인 소유 차량이없는 경우배우자 등 차량까지 면제

- 법인 : 유공납세자 중 리스 이용 중인 경우 해당차량 면제

○ 따라서, 장애인 또는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동거가족

차량에 한정하거나, 리스차량인 경우에는 본인 소유 외에도

이용하는 차량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향후계획

○ 조례개정 방침 수립: ‘18.5월

○ 조례 개정 추진 : ’18.8월까지

○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보고 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가용 가능한 징수방법을

최대로 적용하여 체납징수에 집중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강화 및 검찰고발

- 호화생활자,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 무재산자는 철저히 재산은닉, 위장위혼 등 거주지 조사

- 총력징수「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구성

◦ ’18년도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 체납자 고발 추진계획 수립: ’18.5월

□ 향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8.11월

◦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강화 : 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유재산 임대내역을 전수

조사 하여 기준 마련 및

부당 사용 회수 등 활용

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각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 ‘17.5.1.~11.30.

◦ 시유재산 임대 시 대부료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

- 대부료 요율 :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 및 조례 제26조

□ 향후계획

◦ 전문기관을 통한 ‘2018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 추진으로

주요재산 활용방안 및 재산별 적정 관리방안 마련 예정

○ 매년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징수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타지자체와 비교시 지방세

징수율이 서울시만 압도적

으로 꼴찌인 현황. 또한

서울시 고액체납자 관리에서도

강남구와 강북구의 관리차이가

존재함. 강북구에 비해

강남구의 징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

이므로 시정조치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는 기업 집중화에 따른 부도․폐업된 법인이 증가하여

국세인 소득세 등에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체납이

누증되고, 자치구별(강남·강북)로도 지방소득세 규모가 클수록

징수율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시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징수 체계 운영 및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징수활동 적극 추진

- 강남3구의 호화주택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현장수색 강화

- 강남3구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강화

- 체납처분, 동산압류,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 징수활동 연중 실시

-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강화로 동반자적 협업체계 구축

- 자치구 체납정리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 ’18년도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 체납자 고발 추진계획 수립: ’18.5월

□ 향후계획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4월, 10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18.3월, 10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방세 관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고액체납

징수대책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음.

또한 시세세원발굴지원

예산의 불용률도 해마다

높은 상황임. 지방세 관리와

시세세원발굴지원은 재무국의

핵심 업무임. 하지만 징수

비율이나 불용률을 보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통렬한 자기반성과

비판 대안이 있어야하며

특단의 대책 필요(인천시

사례 활용).

(38세금징수과,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조세정의 구현

- 총력징수「고액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구성

- 상·하반기 특별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 체납 징수방식 개선(별도 고액체납전담팀 운영 등)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체납자 가택수색및언론홍보 강화,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일제 실시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실적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합리적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 ’17년 시세 세원 발굴 추진

-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 실시 (211건, 332억원 추징)

- 13개 자치구 지도점검 완료 (146건, 67억원 추징)

※ 25개 자치구는 457건 371억원 추징

□ 향후계획

◦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4월, 10월

- 체납정리 중점 정리기간 운영: ’18.5~6월, 10~11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18.3월, 10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8.11월

◦ 시세 세원 발굴 향상

- 자치구 세무조사 공무원 역량강화

· 2018년 세무조사 교육과정 신설 (인재개발원)

- 시세 세원발굴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

· 탈루 누락의심이 많은 법인에 대한 직접조사 실시

- 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시세 세원 발굴 지원

· 공동세무조사 및 자치구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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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입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앙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적 대응 노력을

강구하고, 금년 세입추계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 시 차후

대응방안을 건의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환경 지속적 모니터링

- 국내 경제 및 시장 동향, 금리 인상, 국세 증감 등

◦ 정부정책 발표 시 세입 증감 등 세입 영향 분석 및 보고

- 징수전망, 목표달성 가능성, 향후 추이 등

◦ ‘18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18.4.9 부시장방침)

◦ ‘18년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 실시(’18.4.13)

- 참석 : 행정1부시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25개 자치구 재무국장

- 안건 : ‘17회계년도 시세입평가 우수자치구 시상 및 ’18년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자치구 대책회의

□ 향후계획
◦ 중요한 정부 정책이 발표될 경우 시의회 별도 보고 확행

-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경우 시의회와 집행

부간 정보 공유를 위해 수시 보고

◦ 자치구 세입징수 대책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상하반기 각1회)

- 부구청장 주재 및 재무국장 주재 대책회의 추진 및 실적 보고

○ SH공사에 위탁한 관리업무의

계약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고할 것, 특히 시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축소와 무단점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평가」실시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평가기간 : ’18.1~4월

- 평가내용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수입증대 및 재산관리 분야

- 평가결과 : 80.71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3년 평균 : 80.66

◦ 시유재산위탁관리계약기간만료(’18.6.30)에따른재위탁기관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8.5.29)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수탁기간 : 2018.7.1.~2021.6.30.

◦ 시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실태조사 실시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시유재산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 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업기간 : ’18.6~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체 사옥

매입가 관련하여, 감사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미흡함. 특히, 누적 적립금의
과다금액을 활용한 사옥
매입 추진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축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
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이 부동산 투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
에서 크게 필요성이 덜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문제 있음. 이는 총 적립금액이
78억원으로 크게 초과하고,
서울시의 출연비율을 축소해
달라는 개선 건의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매우
부적절함. 따라서 출연비율을
대폭 인하토록 적극 추진할 것.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출연금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인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시행시기의

단계적 도입(0.015%→0.01%) 건의

(행안부 세정과장회의 ’18.2.6, 시도 지방세정협의회 ’17.10.11)

◦ ’18.2월 이사회에 선임감사 의견서 제출

- 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지자체 출연금 부담의 개선방안

□ 향후계획

◦ 우리시 ’19년 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의 출연비율 인하 개선

노력과 연계하여 전략적 추진

- 「’18년 상반기 지방세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내용에

따라 다각적인 출연율 인하 추진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한꺼번에 미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는 손해일 수 있음.

또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으로 서울시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정부동향
◦ 재정분권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범정부

재정분권 TF’ 운영 종료(’17.11월~ ’18.3월)
- 국세·지방세 구조, 지방교부세 개편,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포괄적으로 논의
- TF 안에 대해 중앙부처(행안부,기재부)간 이견 존재
※ ’18.6.21. 재정분권 TF안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잠정 연기

□ 추진내용
◦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획조정실과「재정분권 TF」
공동 운영

- ’17.10월 ~ ’18.3월 : 총 9회 개최
- ’18년 TF 확대 운영(재정분권 TF 단장 : 금재덕 교수)

□ 향후계획
◦ 정부 합의안 발표에 맞추어 우리시 적기에 즉각 대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과세쟁점자문단은 모두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과세 쟁점자문단에

외부위원 참여를 검토해

주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과세쟁점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배경

- 쟁점사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과세 방지 및 신속한

의사결정 도모

- 법령·판례 및 예규에 반하는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 외부위원 참여시 문제점

-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예고에 불복하는 경우 외부

위원이 포함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므로,

- 과세쟁점자문단에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중복 우려 있음

□ 향후계획
○ 과세쟁점자문단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되,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

○ 과오납 중 납세자의 착오로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부과할 때

잘되거나, 세금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토 후 보완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사전 정비계획 수립 ․시행

○ 부실과세 방지 및 불복 청구 시 승소방안 적극 추진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과세 방지

-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 불복 제기 시 시·구간 공동 대응 등

○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방안 적극 시행

- 시 및 자치구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인재개발원을 통한 취득세 및 소득세 등 주요세목 교육

- 지방세관계법 개정 또는 행안부 지침 통지 시 세목별 교육실시

□ 향후계획
○ 정기분 과세 전 담당자 교육, 인재개발원 교육 등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9,322명
(9410억 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3%가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의 취득·등록·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공과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율 전국 17개
시·도 중 4년 연속 16위를
기록함. 지속적이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징수비율과 체납 지방세
추징비율 재고 등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하여 부족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세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관리 종합계획 수립·운영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검찰고발 확행,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체납자 가택수색 및 언론 홍보 강화

◦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법정 납부기간 경과 후의

납부기간(1개월) 제도를폐지(’16.9.)하여독촉및 압류시기 단축

- 독촉시기 단축(2개월 → 1개월)으로 조기 채권확보

‣(시행 전) 납기경과 후 2개월 되는 날 독촉 시행

‣(시행 후) 납기경과후 10일까지 수납확인, 15일까지독촉시행

- 기관별 세외수입 전담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18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계획 수립: ‘18.2월

□ 향후계획

◦ 세외수입 징수액 증대 및 불합리한 법령개정 등 다양한

징수방안 마련 시행

○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서울시 세금의

대부분을 징수 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개선방안)

◦ 결손금 징수포상금 기본공제액 폐지 및 지급율 하향 조정

-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기본공제의 공제항목 폐지

- 지급율 하향 및 한도액 설정으로 과도한 포상금 지급 제한

◦ 소송승소로 체납금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지급한도(월1백만원) 배제,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

○ 세무조사공무원의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의 지급기준 완화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탈루세원→1년 이상

- 취득세 한정 → 신고납부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향후계획

◦ ’18년 하반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제출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내년도 예산에 단지 세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이 불투명한 서울의료원

매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영을 왜곡하고 행정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임.

행정자치위원회 등 의회

의견수렴을 요구함.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올해 현대차부지 개발이 본격 진행 중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17년 대비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시장상황 형성이 전망되는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의료원 부지를 민간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년 매각수입 예산을 편성한 것임

◦ 2018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행자위 및 예결특위 사전 보고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의결 등을 이행하였음

○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개별

소비세 신설로 594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데 이 세금을 지방재정으

로 돌려 왜곡된 구조를 바

로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

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의뢰: ’17.12월

- 담배소비분 등 개별소비세 중 지방세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연구

◦ 2018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채택, 연구 진행 중; ’18.1월~

□ 향후계획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촉구

- 시도지사협의회, 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개선 건의
○ 청년세 신설에 대해 서울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

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

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에 연구과제 의뢰 및

2018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 ’17.12월

- 청년세 도입 타당성, 재원근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도입방안 및 예상효과

◦ 2018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채택, 연구 진행 중: ’18.1월~

□ 향후계획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촉구

- 시도지사협의회, 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개선 건의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 시유지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 없이는

동상 건립 불가함을 입장

표명해 주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산관리과) 해당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 부서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 준수 및 관리 철저 촉구: ‘17.11.10.

◦ (임대주택과) 해당 시유지는 상암 택지지구 내 위치한 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행위허가 및「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통보(서울시 → 박정희기념재단)

- ’18.1.15. : 재단 측 심의서류 마포구청에 접수

- ’18.1.31.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신청

(재단 측 심의서류 보완 검토 중)

□ 향후계획

◦ 심의결과 및 행위허가 신청 결과 통보

○ 근로자납세조합의 국세는

차등 적용, 지방세는 5%

로 일률 적용하는 것에 대

해 행정안전부에 차등 적

용토록 건의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외국기관 등의 근로소득자로 구성된 납세조합은 2%로 하향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국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적용

○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기타 납세조합 등은 영세성 및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고려, 현행 5% 유지

◦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교부율 차등 적용 행안부 건의: ‘18.2월

□ 향후계획

◦ 행안부 주관 ‘18년 지방세법 토론회 안건 제출 및 심사

- 1차, 2차 안건 심사 결과 국세와 동일하게 2% 유지(하향)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과세쟁점자문단 연도별

구성현황, 운영실적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7)

○지방세 상위 체납 업체 결손

처분 현황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7)

○ 고액체납자 내역

(금액순위별로)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


